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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동
자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회원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다는 법률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공제사업을준비함에있어법제도, (예비)회원조합의사업환경, 
(준· 예비)회원조합조합원의생활환경등이고려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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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회원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다는 법률
상 한계 존재

Startup 단계 등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운영자금 등 기금성격의 공제사업을 필요로 하는
회원조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노협연합회 회원임과 동시에 사업연합체인 자활기업협회 회원인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자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노동자협동조합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서실행가능한공제사업을선택하고,  
(예비)회원조합의욕구와실행가능성을반영하여우선순위를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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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노동자협동조합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
랑스노동조합연합회 소꼬덴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례 등과 유사한 공제사업기금 적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둘째, 회원조합 조합원의 생활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 회원조합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제상품 개발이 필요함

셋째, 공제사업기금과 공제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자협동조합
의 활성화와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조직 확대를 위한 매개가 되어야 함

넷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함



공제사업기금적립과공제상품개발의두영역을축으로노동자협동조합전환및창업을위한공제사업
기금조성과회원조합조합원의생활상위험에대처하기위한공제상품개발을단계적으로추진[                                          ]

7
ⓒ 2015, KFWC. All rights reserved

I

I





9
ⓒ 2015, KFWC. All rights reserved



10
ⓒ 2015, KFWC. All rights reserved



11
ⓒ 2015, KFWC. All rights reserved



소꼬덴은 금융기관으로 노협 발전을 위한 도구이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처럼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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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행복’
설 계 ( 안 )설 계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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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가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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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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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직원리 ⇔ 상호공제 재정 건전성 간의 모순

① 조합원에대한차별은협동조합의조직원리상불가① 조합원에대한차별은협동조합의조직원리상불가

②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위험심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실상의 기왕증 환자, 즉 퇴행성 질환(요추/경추 디스크, 
관절염 등), 만성질환(암, 당뇨, 고혈압, 뇌혈관계 질환 등)의 보유자에 대해
가입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공제 적립금 고갈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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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은원칙적으로협동조합의공제사업을금지하고예외적으로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그연합회에만제한적인범위에서

허용하고있어협동조합본연의상호자조기능실현을제약

첫째,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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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회원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둘째, 입법정책상 「협동조합 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공제사업 금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셋째,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활성화의 기반조성 방안 필요

넷째, 노동자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 자체의 활성화 방안 필요


